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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 방 법 원

제 15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3가합5866  여 등

원       고

소송 리인 변 사 용구

피       고 1. 

2. 

3. 

피고 2, 3  주소  

피고 2, 3  소송 리인 변 사 손

4. 

변  종 결 2014. 6. 24.

 결  고 2014. 7. 15.

주 문

1. 피고 1  원고에게 300,000,000원  이에 한 2013. 6. 17.에는 연 5% , 그 다

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에 한 원  지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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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. 피고 2 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  1항 재 부동산에 하여 2013. 2. 7. 체

결  매매계약  98,434,242원  한도 내에  취소한다.

나. 피고 2는 원고에게 98,434,242원  이에 한 이 결 일 다 날부  다 

갚는 날 지 연 5%  에 한 원  지 하라.

3. 가.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  2항 재 부동산에 하여 2013. 2. 7. 체

결  매매계약  28,613,038원  한도 내에  취소한다.

나. 피고 3  원고에게 28,613,038원  이에 한 이 결 일 다 날부  다 

갚는 날 지 연 5%  에 한 원  지 하라.

4. 원고  피고 1, 2, 3에 한 각 나 지 청구  피고 4에 한 청구를 모  각한

다.

5. 소송 용  원고  피고 1 사이에  생  부분  피고 1이 부담하고, 원고  피고 

2, 3 사이에  생  부분  1/2  원고가, 나 지는 피고 2, 3이 각 부담하며, 원고

 피고 4 사이에  생  부분  원고가 부담한다.

6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 1  원고에게 300,000,000원  이에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  다 

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원  지 하라.

2. 가. 피고 2 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  1항 재 부동산에 하여 2013. 2. 7. 체

결  매매계약  151,200,000원  한도 내에  취소한다.

나. 피고 2는 원고에게 151,200,000원  이에 한 이 사건 결 일 다 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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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원  지 하라.

3. 가.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  2항 재 부동산에 하여 2013. 2. 7. 체

결  매매계약  88,800,000원  한도 내에  취소한다.

나. 피고 3  원고에게 88,800,000원  이에 한 이 사건 결 일 다 날부  

다 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원  지 하라.

4. 가. 피고 4 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  3, 4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2013. 1. 

9. 체결  증여계약  취소한다.

나. 피고 4는 피고 1에게 별지 목  3, 4항 재 각 부동산에 하여 구지 법

원 남 구등 소 2013. 1. 9.  (번  생략)  마  소 권이 등  말소등

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당사자 사이  계

    원고(개명  명 : ◯◯)는 2006 경부  피고 1  알게 어 불 계를 맺어 

다. 피고 2는 피고 1  나이고, 피고 3  피고 1  자  피고 2 는 부부 계

이다. 피고 4는 1980. 4. 19. 피고 1과 결 한 후 2013. 5. 20. 이 하 다.

  나. 원고  피고 1 사이  인 (차용증)

    1) 원고는 2008. 10. 24. 피고 1 부  ‘2008. 10. 24. 원고 부  1억 원  추가  

차용함에 있어  차용  3억 원  변 하지 못할 경우 피고 1  모  ◯◯  증 

상속분인 구 구 동인동2가 (지번 생략)(별지 목  1항 재 부동산이다, 이하 ’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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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1부동산‘이라고 한다)  건 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’하  하는 인

(차용증)를 작 · 부 았다.

    2) 원고  피고 1   인 에  그 간  ◯◯  사망 후 2개월 내  하

 하 다. 그리고 ◯◯  2012. 2. 9.경 사망하 다.

  다. 피고 1  처분행

    1) 이 사건 1, 2부동산

      피고 1  2013. 2. 1. ◯◯  소 이  이 사건 1부동산에 하여 2012. 2. 

9. 증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 그리고 2013. 2. 7. 피고 2, 3에게 이 

사건 1부동산  별지 목  2항 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2부동산’이라고 한

다)  체 매매  5억 1,500만원에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이 

사건 1부동산에 하여는 피고 2에게,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는 피고 3에게 각 

소 권이 등 를 마쳐 주었다. 구체 인 계약  내용  다 과 같다.

      ① 매매   5억 1,500만 원  하 , 이 사건 1, 2부동산에  피

고 2, 3  구 행  근 당권 피담보채  합계 3억 500만 원  포 보증  1,700

만 원  도  체하고, 잔  1억 9,300만 원  구 행 출  지 한다. 

      ② 본 계약  매 인(피고 2)이 ◯◯ 회(피고 1이 담임목사  재직하  회이

다)에 여한 채권 8,040만 원  매도인(피고 1)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   립

하고,  채권  상  양도한다. 

    2) 별지 목  3, 4항 재 부동산

피고 1  2012. 10. 24. ◯◯ 소 이  별지 목  3, 4항 재 부동산(이하 

각 ‘이 사건 3부동산’, ‘이 사건 4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하여 2012. 2. 9. 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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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(원)
2012. 1. 1. 2013. 2. 1. 1) 2014. 1. 15. 

1부동산 281,888,000 272,160,000 283,500,000
2부동산 165,176,550 161,232,500 161,601,300

1, 2부동산 소계 447,064,5502) 433,392,500 445,101,300
3, 4부동산 392,571,560 388,970,960

 부동산 근 당권 내역
피담보채 (원)

2013. 1. 9. 2013. 2. 7. 

1부동산
근 당권자 피고 3

채 자 ◯◯
150,000,000 150,000,000

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마쳤고, 2013. 1. 9. 피고 4에게 같  날 증여(이하 ‘이 

사건 증여계약’이라고 한다)를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마쳐주었다. 

  라. 피고 1  재산상태

    1) 극재산

      (가)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 2012. 1. 1, 2013. 2. 1.  2014. 1. 15.  

 한 각 시가 감 액  아래  같다. 

      (나) 피고 1  2013. 1.~2.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구 달 구 월 동 

277-3 월 동 아 트 (동·  생략)(이하 ‘이 사건 월 동 아 트’라고 한다)를 소

하고 있었다.  아 트  2013. 2.경 당시 시가는 1억 7,500만 원~1억 7,900만 원 

도이다.

    2) 소극재산

      (가)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여 어 있  근 당권과 그에 른 채 는 

아래  같다. 또한 2013. 2.경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 상가 임 차보증  채

 1,700만 원이 존재하 다.

1) 나 9 증에 른 시가이다.

2) 감 인 미  감 평가 에는 447,056,550원  재 어 있는 , 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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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2008. 5. 26.

채권 고액 150,000,000원 

2부동산

근 당권자 피고 2

채 자 피고 1

일: 2008. 1. 17.

채권 고액 110,000,000원

100,000,000 100,000,000

1, 2부동산 

공동담보

근 당권자 구 행

채 자 ◯◯

일 2007. 7. 2.

(다만, 1부동산에 해 는 

1999. 9. 13. 이미  

근 당권이 변경 )

채권 고액 71,500,000원

55,075,628 55,054,020

3, 4부동산 

공동담보

근 당권자 월 농업 동조합

채 자 피고 1

일 2012. 11. 1.

채권 고액 231,400,000원

178,216,916 178,162,687

      (나) 이 사건 월 동 아 트에 해 는 근 당권자를 구축산업 동조합  

한 채권 고액 1억 2,500만 원  근 당권이 어 있었는 , 2013. 1.~2.경 당시  

피담보채 액  약 1억 400만 원이었다. 또한 당시  부동산에 하여 채권자 권◯◯ 

명  청구 액 2억 3,000만 원  가압 등 도 마쳐  있었다.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6 증, 갑 8 내지 10 증, 가 1, 2 증, 

나 1 증, 나 4 내지 9 증(가지번  있는 것  각 가지번  포함)  각 재, 

감 인 미  시가감 결과, 이 법원  구 행, 월 농업 동조합, 구축산업

동조합에 한 각 거래 보 출명  회신 결과, 변 체  취지

2. 피고 1에 한 청구에 한 단

  가. 여 채권  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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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실에 르면, 원고는 종  2008. 10. 24. 피고 1에게 합계 3억 원  

변 를 ◯◯  사망 후 2개월 내  하여 여한 사실  인 할  있다.

    {피고 1   원  원고  피고 1이 불 계를 지속하  한 공동 자 이

고, 차용 이 아니라고 부인한다. 그러나 처분  진 립이 인 는 경우 법원  

그  재 내용에 른 사 시  존재  내용  인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

재 내용과 다른 사실  인 하  해 는 그 재 내용 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

할  있는 증이 인 어야 하는 것인 ( 법원 2010. 11. 11. 고 2010다

56616 결 등 참조), 나 8 증  재는  인 에 해가 지 아니한다.}

  나. 소결

    그 다면 피고 1  원고에게 차용  3억 원  이에 하여 변  다 날 이후

 원고가 구하는 에 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. 6. 17.에는 민법이 한 연 

5% 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20%  

각 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    (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   특 법이 한 에 한 지연손해  지

 구하나  법 이  소장이 송달  날  다 날부  용   있는 것이므  

 날에 해 는  특 법  용하지 않는다.)

3. 피고 4에 한 청구에 한 단

  가. 피보 채권

    2  가항에  본 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에 피고 1에 하여 3

억 원  여 채권  가지고 있었고, 이는 채권자취소권  피보 채권이   있다. 

    (피고 4 또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 한 원  격이 공동 자 일 뿐 여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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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라는 취지  부인하나, 2  가항에  살핀  같이 이  없다.)

  나. 사해행   사해 사

    1) 사실에 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1  극재산 는 시가 합계 

약 3억 9,000만 원인 이 사건 3, 4부동산 외에 시가 합계 약 4억 4,000만 원(2012. 1. 

1.  시가 감 액과 2013. 2. 1.  시가 감 액  크게 벗어나지 않  것  보

인다)인 이 사건 1, 2부동산과 시가 약 1억 8,000만 원인 이 사건 월 동 아 트 등 

 합계 약 10억 1,000만 원 상당이 있었  면, 소극재산 는 이 사건 각 부동산 

 월 동 아 트에 하여  각 근 당권  피담보채 액 합계 587,292,544원

(=150,000,000원+100,000,000원+55,075,628원+178,216,916원+104,000,000원)  상가 

임 차보증 채  1,700만 원, 권◯◯에 한 가압 채  2억 3,000만 원 상당 외에도 

원고에 한 3억 원  여 채 가 존재하고 있  사실  인 할  있다. 라  당

시 피고 1  채 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.

    2) 그런데 사실, 나 8 증  재  변  체  취지에 르면 피고 1

과 원고  불 계  인 계가 탄에 이르러 피고 1과 피고 4가 2013. 5. 20. 

이 에 이른 사실, 피고 1이 그보다 약 4개월 인 2013. 1. 9. 피고 4에게 재산분할 

명목  이 사건 3, 4부동산  증여한 사실  인 할  있는 , 그 시   이

 사 인시  간 등  고 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 이 에 르는 재

산분할인 이 부라고 할 것이다. 

      이미 채 과 상태에 있는 채 자가 이  함에 있어 자신  우자에게 재산

분할  일 한 재산  양도함 써 결과  일  채권자에 한 공동담보를 감소

시키는 결과  어도, 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 2 2항 규  취지에 른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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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한 도를 벗어나는 과 한 것이라고 인 할 만한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사해행

 채권자에 한 취소  상  는 것  아니라고 할 것이고,  같이 상당

한 도를 벗어나는 과 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이 있다는 에 한 

입증책임  채권자에게 있다( 법원 2000. 7. 28. 고 2000다14101, 법원 2000. 9. 

29. 고 2000다25569 결 등 참조). 또한 이 에 있어 재산분할  부부가 인 에 

가지고 있었  실질상  공동재산  청산하여 분 함과 동시에 이  후에 상  생

지에 이 지하는 데 있지만, 분할자  책행 에 하여 이 함  인하여 입게 

는 신  손해( 자료)를 상하  한 부  질 지 포함하여 분할할 

도 있다( 법원 2001. 5. 8. 고 2000다58804 결 등 참조).

      살피건 , 피고 1과 피고 4 사이  이 에 른 재산분할  피고 1이 이 사건 

3, 4부동산  피고 4에게 증여한 것이 부당히 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

이 있다는 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 

      히  사실, 나 7, 8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

이 사건 3, 4 부동산  당시 시가 합계가 약 3억 9000만 원인데  각 부동산에는 

채권 고액 2억 3,140만 원, 당시 피담보채권 원리  178,216,916원인 근 당권이 

어 있어 그 실  가 는 약 2억 1,000만 원 도  것  보이는 사실, 당시 피

고 1  이 사건 1, 2부동산  소 하고 있었는데 원고  피고 1 사이  인 (차용

증)에 르면 피고 1이 이 사건 피보 채권  변 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1, 2부동

산  원고에게 양도하  한 사실, 피고 1이 그 외 이 사건 월 동 아 트도 소 하

고 있  사실  인 할  있다. 이에 피고 1  책행  말미암아 이 에 이르게 

 것이므  재산분할  액 를 함에 있어 자료 상  요소 지도 고 하여야 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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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인 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 재산분할  상당한 범  내  것이라

고 할 것이다.

  다. 소결

    라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 임   하는 원고  피고 4에 한 청구

는 이  없다.

4. 피고 2, 3에 한 청구에 한 단

  가. 피보 채권

    1) 2  가항에  본 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에 피고 1에 하

여 3억 원  여 채권  가지고 있었고, 이는 채권자취소권  피보 채권이   

있다. 

      (피고 2, 3 역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 한 원  격이 공동 자 일 뿐 

여 이 아니라는 취지  부인하나, 2  가항에  살핀  같이 이  없다.)

    2) 피고 2, 3 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원 이상  변 하 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

나 7, 8 증  각 재만 는  차용  변  사실  인 하  어 고 달리 

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라  피고 2, 3  이 부분 항변  이  없다.

  나. 사해행   사해 사

    1) 채 자  행 가 일 채권자들  한 공동담보  부족상태를  또는 심

시켜 채권자취소  상이 는 사해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, 행 목 이 채 자

 책임재산 가운데에  차지하는 , 자  도, 법 행  경  목 이 갖

는 당   그 실 단인 당해 행  상당 , 행   또는 상황  불가피

, 채 자  익자 간 통모   같  공동담보  부족 험에 한 당사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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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  도 등 그 행 에 나타난 여러 사  종합  고 하여, 그 행 를 궁극

 일 채권자를 해하는 행  볼  있는지 여부에 라 종 단하여야 한다

( 법원 2010. 9. 30. 고 2007다2718 결 등 참조).

    2) 사실  변  체  취지에 하면 다 과 같  사 들  인 할  있

다.

     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  극재산 는 시가 합계 약 4억 4,000만 

원인 이 사건 1, 2부동산 외에 시가 약 1억 8,000만 원인 이 사건 월 동 아 트 등 

 합계 약 6억 2,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. 면, 소극재산 는 이 사건 각 부동산(이 

사건 3, 4부동산에 하여  근 당권  채 자가 피고 1이므  이도 포함한다) 

 월 동 아 트에 하여  각 근 당권  피담보채 액 합계 587,216,707원

(=150,000,000원+100,000,000원+55,054,020원+178,162,687원+104,000,000원)  상가 

임 차보증 채  1,700만 원, 권◯◯에 한 가압 채  2억 3,000만 원 상당 외에도 

원고에 한 3억 원  여 채 가 존재하고 있  사실  인 할  있다.

      ②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에 하여  근 당권  채권자는 피고 3, 그 

피담보채 는 1억 5,000만 원이고,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  근 당권  채

권자는 피고 2, 그 피담보채 는 1억 원이었다. 이 사건 매매계약  피고 2, 3이  각 

피담보채 를 매매  일부  체하는 법  이루어 다. 

      ③ 피고 1  이 사건 매매  지  돈  상당 부분  채 변  이외  

용도인 도  등에 소 하 다.

      ④ 이 사건 월 동 아 트  시가는 약 1억 8,000만 원 도인데 이 부동산에 

하여 채권 고액 1억 2,500만 원, 당시 피담보채  1억 400만 원인 구축산업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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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 명  근 당권이 어 있었다.

    3) 이에 추어볼 , 가사 이 사건 매매 이 하다고 하 라도, 이 사건 매

매계약  말미암아 피고 2, 3이 각 근 당권에 한 채권  만족  우  얻는 

결과가  , 피고 1  채 과 도가 약 5억 원에 달하  면 피고 1이 소 한 

다른 부동산인 이 사건 월 동 아 트  경우 근 당권에 하여 구축산업 동조합

에 우 변 권이 인 는 액 외  가 는 크지 아니한 , 피고 1이 일  채권자들

에 한 채 를 변 하 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 체결한 것이 아닌 것  보이는 

 등 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 사해행 에 해당하고 피고 1  사해 사 또한 

인 다. 

    4) 피고 2, 3  이 사건 1, 2부동산에 하여  근 당권  피담보채권액  

합계가  각 부동산  가 를 과하므  사해행 가 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

이에 하여 피고 2, 3  자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라 잔  1억 9,300만 원  

지  하여 한 구 행 명  근 당권  피담보채권액  포함하여 계산하여

야 한다고 주장한다.

      그러나 사해행  립 여부는 처분행  당시를  단하여야 하는 것

인 , 근 당권이 사해행  이 에 이미 어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

만이 일  채권자들  공동담보에 공 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, 존

에 어 있지 아니하  근 당권 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  사해행  당

시에는 일  채권자들  공동담보에 공 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. 라  이 

범  내에 는 사해행 가 립할  있다고 할 것이어  사해행 에 해당하는 이 사

건 매매계약에 부 하여   구 행 명  근 당권  피담보채권액 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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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계산할 것  아니므 , 피고 2, 3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

    5) 채 자인 피고 1  사해 사가 인 는 이상 익자인 피고 2, 3도 이 사건 

매매계약 당시 그  인하여 채권자들  해하게 리라는 사  알았  것  추

다.

  다.  항변

    피고 2, 3  이 사건 1, 2부동산  한  주고 매 하  뿐 이  인

하여 일 채권자를 해하는 것  알지 못하 므   익자라는 취지  항변한

다.

    살피건 , 사실  갑 2 증  1, 2, 나 10 내지 12 증  각 재에 

하면 이 사건 1, 2부동산  당시 시가가 합계 약 4억 4,000만 원인데 이 사건 매매

 5억 1,500만 원인 사실, 피고 3이 구 행 부  2억 원 상당  출 아 

이를 잔  조  피고 1에게 지 한 사실이 인 는 한다.

    그러나 한편 사실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1과 피고 2, 3이 

족 계에 있는 , 피고 1이 이 사건 1, 2부동산  매매를 시도하 나 잘 사

지 않자 피고 2, 3에게 자신  어 운 경  사  소하면  이 사건 매매계약  체

결  간청한 , 피고 2, 3이 이 사건 매매계약  이행 써 자신들  각 근 당권에 

한 채권  우 인 만족  얻게  , 피고 2, 3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

 잔  지 하고 소 권이 등 지 마쳤는데 이는 통상  부동산 거래 행에 

추어 이 인  등  인 할  있다.

    이에 추어보면,  인 사실만  피고 2, 3  각 를 인 하 에 부족하고 

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라  피고 2, 3   항변  이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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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원상회복  가액 상  범

    1) 부동산에 한 법 행 가 사해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 그 사해

행 를 취소하고 소 권이 등  말소 등 부동산 자체  회복  명하는 것이 원 이

지만, 당권이 어 있는 부동산에 하여 사해행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

행 는 부동산  가액에  당권  피담보채권액  공 한 잔액  범  내에 만 

립한다고 보아야 하므 , 사해행  후 변  등에 하여 당권 등 가 말소  경

우, 사해행 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  회복  명하게 면 당  일 채권자들  

공동담보  어 있지 아니하  부분 지 회복  명하는 것이 어 공평에 하는 결

과가 므 , 그 부동산  가액에  당권  피담보채 액  공 한 잔액  한도에  

사해행 를 취소하고 그 가액  상  구할  있  뿐이고, 그  같  가액 산  

사실심 변 종결시를  하여야 한다( 법원 2001. 12. 27. 고 2001다33734 

결 등 참조). 

      또한 사해행  상이 는 부동산에 하여 우 변 권 있는 임 차보증 채

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당권  경우  마찬가지  그 부동산  가액에   임

차보증  액 를 공 한 잔액  한도에  사해행 를 취소하고 그 가액  상  명하

여야 할 것이다( 법원 1998. 2. 13. 고 97다6711 결, 법원 2007. 7. 26. 고 

2007다29119 결 등 참조).

    2) 이 사건 1부동산에 하여

      사실  갑 2 증  1  재에 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에 이 사

건 1부동산에 하여 어 있  피고 3 명  근 당권 등   구 행 

명  근 당권 등 (이 사건 2부동산  공동담보  한다)가 2013. 2. 7. 각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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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 사실, 당시 피고 3 명  근 당권  피담보채 가 1억 5,000만 원, 구 행 명

 근 당권  피담보채 가 55,054,020원인 사실, 이 사건 변 종결일에 가 운 

2014. 1. 15.   한 이 사건 1부동산  시가가 283,500,000원, 이 사건 2

부동산  시가는 161,601,300원인 사실  인 할  있다.

      그 다면 이 사건 1부동산  가액인 283,500,000원에  각 근 당권에 한 

피담보채 액 합계인 185,065,758원[=피고 3 명  근 당권 피담보채 액 

150,000,000원+ 구 행 명  근 당권 피담보채 액  이 사건 1부동산  가액

에 상당한 액{55,054,020원×283,500,000원/(283,500,000원+161,601,300원) 원 미

만 림, 이하 같다}]  공 한 98,434,242원이 원고  사해행  취소  원상회복  

범 가 다.

    3)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

      사실  갑 2 증  2  재에 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에 이 사

건 2부동산에 하여 어 있  피고 2 명  근 당권 등   구 행 

명  근 당권 등 (이 사건 1부동산  공동담보  한다)가 2013. 2. 7. 각 말

소  사실, 당시 피고 2 명  근 당권  피담보채 가 1억 원, 구 행 명  근

당권  피담보채 가 55,054,020원인 사실,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 상가 임

차보증 채  1,700만 원이 있는 사실  인 할  있고, 이 사건 변 종결일에 가

운 2014. 1. 15.   한 이 사건 1부동산  시가가 283,500,000원, 이 사건 

2부동산  시가는 161,601,300원인 사실   2)항에  본  같다.

      상가건  임 차보 법 14조 1항  동 시행  6조 3 , 7조 1항 

3 에 르면 역시  경우 우 변 를   있는 임차인  보증  3,800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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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이하, 우 변 를  보증   일 액  1,300만 원이므 ,  상가 임 차보증

채   1,300만 원이 공 어야 할 것이다.

      그 다면 이 사건 2부동산  가액인 161,601,300원에  각 근 당권에 한 

피담보채 액 합계인 119,988,262원[=피고 2 명  근 당권 피담보채 액 

100,000,000원+ 구 행 명  근 당권 피담보채 액  이 사건 2부동산  가액

에 상당한 액{55,054,020원×161,601,300원/(283,500,000원+161,601,300원)}]  

 임 차보증  채  1,300만 원  공 한 28,613,038원이 원고  사해행  취소  

원상회복  범 가 다.

    4) 소결

      라 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에 하여 체결  이 사건 매

매계약  사해행 에 해당하므  원고  취소채권액  범  내에  이 사건 1부동산

 공동담보가액인 98,434,242원  한도 내에  취소 어야 하고, 피고 2는 원고에게 

가액 상   98,434,242원  이에 하여 이 결  다 날부  다 갚는 날

지 민법이 한 연 5%  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      또한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에 하여 체결  이 사건 매매

계약도 사해행 에 해당하므  원고  취소채권액  범  내에  이 사건 2부동산  

공동담보가액인 28,613,038원  한도 내에  취소 어야 하고, 피고 2는 원고에게 가

액 상   28,613,038원  이에 하여 이 결 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

민법이 한 연 5%  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      (원고는 이 사건 결  다 날부 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하는 연 

20%  에 한 지연손해  지  구하나, 사해행  소송에  가액 상청구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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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래  이행  구하는 것 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 3조 1항 단 에 라 

본  용이 므 , 원고  이 부분 각 청구는 이  없다.)

5. 결

 그 다면, 원고  피고 1, 2, 3에 한 청구는 각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

이를 인용하고 각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하며, 원고  피고 4에 한 청

구는 이  없어 이를 각하  하여,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 황

            사 이재

            사 한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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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) 

목 록

1. 구 구 동인동2가 (이하 생략)

2. 구 구 동인동2가 (지번 생략)

[도 명주소]

구 구 국채보상 (이하 생략)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슬라 지붕 지상3  근린생 시

1 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 시 (소매 ) 84.675㎡

1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6㎡

2 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 시 (사 실) 120.675㎡

3  일 철골조 근린생 시 (사 실) 116.75㎡

3. 구 구 동인동1가 (이하 생략)

4. 구 구 동인동1가 (이하 생략)

[도 명주소]

구 구 공평  (이하 생략)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 지붕 4  근린생 시   주택 

지  다  99.86㎡

1  소매  63.25㎡

1  주차장 37.45㎡

2  사 소(근린생 시 ) 100.7㎡

3  사 소(근린생 시 ) 100.7㎡. 끝.


